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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일하는 외국인을위하여 ]

노재보험 청구를 위한 가이드북

< 제2편 >

노재보험급부의 개요

각종보험급부의 내용

노재 보험이란 국적과 상관없이 일본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 됩니다. 취로가 가능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물론 유학중의 아르바이트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 팜플렛은 노재보험급부의 개요와 각 보험급부 내용에 대

해서 해설한 것입니다.

지급 요건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국으로 귀국하면 받을 수 없는 급부

도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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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보험급부의종류

일로 인한 것

통근으로 인한 것

기타

업무재해

통근재해

기타 재해

노재
보험

건강보험

복수 업무
원인 재해

※노동재해에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원인·사유】 【재해 분류】

◆요양(보상) 등 급부: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상병 요양을 받을 때의 급부

◆휴업(보상) 등 급부: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상병 요양을 위하여 일을 할수 없어서
임금이 없을 때 받는 급부

◆상병(보상) 등 연금: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상병 요양 개시후 1년6개월이지나도
상병이 치유(증상 안정)되지 않아 장해의 정도가 상병등급에 해당 될 때의 급부

◆장해(보상) 등 급부: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상병이 치유(증상 안정)되어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남았을 때의 급부

◆유족(보상) 등 급부: 업무 또는 통근의 원인으로 얻은 병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의 급부

◆상제료 등(상제 급부): 업무 또는 통근의 원인으로 얻은 병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여
상제를 진행할 때의 급부

◆개호(보상) 등 급부: 장해(보상) 등 연금 또는 상병(보상) 등 연금의 수급자 중 일정
장해로 현재 개호를 받고 있을 때의 급부

노재보험급부의개요

노재 보험이란 노동자가 일(업무) 또는 통근이 원인으로 부상을 당
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사망한 때에 치료비 등 필요한 보험 급부를 하
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이라도 일본 국내에서 취로하는 이상 노재 보
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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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재해

【용어의 정의①】

업무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당한 상병 등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말하는 것 입니다.

업무 상병 등
일정의 인과 관계

⚫업무와 상병 등 사이에 일정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업무상」이라고합니다.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와 임원은 원칙상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업무상의부상이란
어떠한 재해가 업무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는가는 다음 3가지 경

우로 나눠서 고려합니다.

〈1〉사업장시설내에서업무에종사한경우
소정 노동시간내와 잔업시간내 사업장 시설내(회사 사무소 ·공장

내)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재해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이하의경우에는업무재해로인정받을수없습니다.

① 노동자가 업무중의 사적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

② 노동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③ 노동자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제3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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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시설내에서업무에종사하지않은 경우

휴식 시간이나 근무시간 전후 등 업무와 상관없는 시간에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제해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시설·설비와 관리상황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재해로 인정 됩니다. 또 화장실 등 생리적 행위시 발생
한 재해는 업무재해로 인정 됩니다.

<3> 사업장시설외에서업무에종사한경우 

출장이거나 영업 등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업무재해로 인정 됩니다. 

◇ 업무상의질병이란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원칙상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
정됩니다. 

<1> 노동을하는장소에유해인자가존재할 경우 

유해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신체에 과도의 부담이 되는 작업
등 업무내에 내재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예) 석면(아스베스토) 등 

<2> 건강장해를일으킬정도의유해인자환경에처해있을경우 

<3> 발증의경과, 상태가의학적견지에서타당하다고여겨졌을경우 

업무상 질병은 노동자가 업무에 내재한 유해인자에 접촉한 결과
발증 합니다. 그러 기에 유해인자 환경에 처해 있은 후에 발증해야
만 인정이 됩니다. 발증의 시기는 유해인자의 특성과 접촉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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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업무원인 재해

【용어의 정의②】

복수 업무 원인 재해란 복수 사업 노동자의 복수 사업 업무
가 원인인 상병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등은
뇌·심장 질환과 정신장해 등입니다.

◇ 복수사업노동자란

상병 등이 발생한 시점에서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복수의 사업
장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단일 사업 노동자  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사용되는 노동자

◇ 복수업무원인재해의인정 
복수 사업장의 업무상 부하(노동시간이나 스트레스 등)를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노재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복수
사업 노동자 쪽에서도 한 사업장만의 업무상 부하를 평가해 업무가
원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업무재해로서
노재가 인정됩니다.

→P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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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

【용어의 정의③】

통근재해란 노동자가 통근에 의한 노동자의 상병 등을 말합
니다.

◇ 통근이란? 
근무에 관하여 다음 ①~③의 이동을 합리적인 경로 및 수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주거와 근무장소(업무를 개시하고 종료하는 장소)간의 왕복

②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해진 근무장소로부터 다른 근무장소로의
이동(복수 취업자의 사업장간 이동을 가리킴)

③ 단신부임처 주거와 귀성처 주거간의 이동

통근의 형태 ※2 및 3의 형태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거 취업장소

취업장소
다른취업
장소

주거

취업장소

부임처주소 귀성처주소

1 통상의경우

2 복수 취업자의경우 3 단신 부임자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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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의범위 
이동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한 경우는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와
그 후의 이동은 통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품 구입이나 그 외 이에 준하는 행위가 최소한 범위
내의 경우에는 합리적 경로로 돌아온 후이면 다시 통근으로 취급
됩니다.

통근의범위
… 통근의 범위로써 인정받는 것
× … 통근의 범위로써 인정받지 않는 것

취업장소

일상 생활상 필요한
행위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중단)

중단

일탈

주거

취업장소 주거

※취업 장소로부터
다른 취업 장소, 
부임처 주소로부터
귀성처 주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상 생활상 필요한
행위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것(일탈)

○

○○

×

×

×

×

×

× ×

×



8

◇ 급부기초일액이란
급부 기초 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액입니다. 

(노동기준법 제12조）

평균임금이란 원칙적으로 이를 이를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 전의 3개월간에 그 노동자에 대해 지급한 임금의 초액을 그 기
간의 총 날짜수(휴일 등을 포함한 날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입니
다.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명칭과 상관없이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불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수당 등 임시로 지급 된 임금,보너스 등 3개월을 초
과하는 기간마다 지급 된 임금 등은 이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수 사업 노동자의 급부 기초 일액은 원칙적으로 복수 취
업장의 급부 기초 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부상·사망의원인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의사의 진단으로 질병이 확정 된
날을 말하지만 임금 마감일이 정해졌을 때는 그 직전의 임금 마감일이 이에 해당
됩니다.

[예외]

① 평균임금 상당액을 급부 기초 일액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액의 산정방법에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외의 상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b) 진폐 환자가 분진 작업 이외의 작업 전환한 경우 등 

② 휴업(보상) 등 급부에 관한 휴업 급부 기초 일액에 대해서는 요
양을 시작한지 1년 6개월을 경과한 경우 연령 계층별의 최저한
도액 및 최고한도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금 급부에 대해서는 연금이 지불되는 최초의 달로부터 연령
계층별의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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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매월 20만엔의 임금(임금마감일은 매월말)으로 10월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20만엔×3개월÷92일[7월(31일)＋8월(31일)＋9월(30일)] ≒6,522엔

<예 2> 회사 A와 회사 B에 취업하여 회사 A는 월 20만엔, 회사 B는
월 10만엔의 임금(임금마감일은 모두 매월 말)으로 7월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회사 A의급부기초일액
(20만엔)×3개월÷91일[4월(30일)＋5월(31일)＋6월(30일)]
＝6,593.40엔
회사 B의 급부 기초 일액
(10만엔)×3개월÷91일[4월(30일)＋5월(31일)＋6월(30일)]
＝3,296.70엔

합산한 후의 급부 기초 일액
6,593.40엔＋3,296.70엔≒9,891엔

※「임금」에는 임시적으로 지불된 임금，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너스 등 「3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은 유족
특별 연금 등의 액을 정한 경우의 「산정 기초 일액」에 반영됩니다.

◇ 산정기초일액이란
산정 기초 일액이란 원칙적으로 업무상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
나 사망의 원인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에 걸린 것이 확정된
날 이전 1년간에 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특별 급여의 총액
을 산정 기초 연액으로 해서 365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입니다.

특별 급여란 급부 기초 일액 산정의 기초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보너스 등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을 가리킵니
다. (결혼수당 등 임시로 지불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 급여의 총액이 급부 기초 연액(급부 기초 일액의 365
배에 상당하는 액수)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웃도는 경우에는
급부 기초 연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산정 기초 연액으로 됩
니다. (한도액150만엔)

또한, 복수 사업 노동자의 산정 기초 일액은 원칙적으로 복수 취
업장의 산정 기초 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365로 나눈 금
액이 됩니다.

급부기초 일액의계산 예



10

뇌·심장질환

【질병별로의 인정조건①】

뇌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은 그 발증의 기초가 되는 혈관
병변 등이 주로 노화, 생활 습관, 생활 환경 등의 일상생활에 따른 여러 요인이나 유전 등의
개인에 내재된 요인에 따라 서서히 악화하여 발증하기도 하지만, 업무가 주요 원인으로 발
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심장질환이 「확실히 업무의 과중부하」로 인해 발증한 경우에는 노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뇌혈관질병  허혈성심질환등

• 뇌내출혈(뇌출혈)
•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 고혈압성 뇌증

• 심근경색
• 협심증

• 위중한 심부전
• 대동맥해리

• 심정지(심장성 돌연사 포함.)

[노재인정조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노재가 인정 됩니다.

발증 전 장기간에 거쳐 현저히 피로축적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

① 발증 1개월간 시간 외 노동이 약 100시간 초과, ② 발증 전 2~6개월간 월 평균 시간 외 노
동이 약 80시간 초과 또는 ③ 위 ①, ②에는 이르지 않지만 이에 준하는 시간 외 노동과 함께
일정 노동 시간 이외의 부하 요인(※) 중 하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증과의 관련성은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장기간의과중한업무

3. 비정상적인현상

발증 직전부터 전날까지의 사이에 발생 상태를 시간적·장소적으로 명확하게
비정상적인 현상에 조우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등의 강도의 정신적 부하를 일으키는 사태, 급격하고 현저한
신체적 부담을 면치 못할 사태, 급격하고 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에 조우한 경우 등입니다.

※ 노동 시간의 불규칙성(근무·구속 시간이 긴 업무,휴일이 없는 연속 근무, 근무 간 휴식 시간
이 짧은 근무, 불규칙한 근무, 교대제 근무, 심야 근무) 사업장 이외에서의 이동이 수반되는
업무(출장이 많은 업무, 기타 사업장 외에서의 이동이 수반되는 업무) 심리적 부하가 수반되
는 업무, 신체적 부하가 수반되는 업무, 작업 환경(온도 환경, 소음)을 업무에 따른 부하 요
인으로 검토 

2. 단기간의과중한업무

발증의 가까운 시기에 특별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  

(1) 발증직전부터 전일까지의 사이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경우 ⑵발증직전부터 전일까지의 사
이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발증 전 약 1주일간 이내에 과
중한 업무가 계속 된 경우에는 업무와 발증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 시간의 길이만으로 과중 부하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 시간과 노동
시간 이외의 부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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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해

【질병별로의 인정조건② 】

정신장해는 외부로부터 심리적 부하(스트레스)와 그 심리적 부하에 대한
개인의 대응력 강약과의 관계로 발병에 이르는 것 입니다.

정신장해가 업무로 인한 강한 심리적 부하로 발증했을 경우 노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노재인정조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노재가 인정 됩니다.

1. 인정기준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해를 발병하고 있음

국제질병분류제10회 수정판(ICD-10)제 Ⅴ장 「정신 및 행동의 장해」에 분류되는
정신장해 입니다.(치매증이나두부외상 등으로 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우울증,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2. 인정기준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해 발병전 약 6개월간에
업무로 인한 강한 심리적 부하가 인정 될 경우

(예)   자신의 죽음을 예감할 정도의 사고를 체험한 경우

상사 등에 의해 인격과 인간성을 부정하는 업무상 명확하게 필요하지 않은 정신적
공격이 집요하게 이루어진 경우 

장시간 노동이 있는 경우 등

※따돌림이나괴롭힘과 같은 상황이 반복 될 때에는 발병의 6개월 보다 그 전에 이미 시작되어
발병 할 때까지 계속 됐을 경우에는 시작 된 시점부터 심리적 부하가 평가 됩니다.

3. 업무이외의 심리적부하나 개체적 원인으로 인하여
정신장해를 발병시켰다고 인정되지 말아야 할 것

사적인 일(이혼, 배우자와의 별거,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의 사망 등)이 발병의 원인
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정신장해의 기왕력과 알코올 의존증 등 개체 측 요인의 유무와 그 내용에 대해 확인하
여 개체 측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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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팔) 장해

【질병별로의 인정조건③】

팔과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목으로부터 어깨,팔,손,손가락에 거쳐 염증
이 생기거나 관절과 근(힘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지장해란 이러한 염증과 이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대표적 진단명> 
• 테니스엘보  • 꿈치터널증후군 • 회외(내)근 증후군  • 수관절염

• 건염   • 건초염  • 손목수근관증후군  • 서경 

• 서경 증상  • 경견완증후군

[노재인정조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노재가 인정 됩니다.

1. 상지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위주인 업무에 상당기간
(원칙상 6개월정도 이상) 종사한 후에 발병이 된 것임

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해당 됩니다.

① 상지의 반복적인 동작이 많은 작업

② 상지를 쳐든 상태로 진행되는 작업

③ 경부, 어깨의 움직임이 적고 자세가 구속되는 작업

④ 상지 등 특정부위에 부담이 가는 상태로 진행되는 작업 

※상지 등 이란 후두부, 경부, 견갑대, 윗팔, 앞팔, 손,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2. 발증전에 과중한 업무에 종사

발증직전 3개월간에 상지 등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종사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 업무량이 거의 일정한 경우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동성별로 연령이 비슷한 노동자보다 1 0%이상 작업량이

많은 날이 3개월간 계속 되었다. 

•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① 하루의 업무량이 통상의 20%이상많은 날이 1개월에 10일정도있으며 그것이
3개월 계속 되었다.(1개월간업무량의 총량이 통상과 같아도 좋다)

② 하루 노동시간의 3분의 1정도 시간에 해당되는 업무량이 통상보다20%이상많은
날이 1개월에 10일정도있으며 그것이 3개월정도 계속 되었다.(하루의 평균은
통상과 같아도 좋다)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는가 않았는가를 판단 할 때 업무량 뿐만아니라 다음의 상황도
고려합니다.

 장시간의 작업,연속작업 과도의 긴장  타율적이고 과도한 작업 페이스
부적절한 작업환경 과대한 중량부하,힘의 발휘

3. 과중한 업무 종사와 발증까지의 경과가 의학상 타당하고 인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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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질병별로의 인정조건④】

노재보험 대상이 되는 요통은 의학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2종류 중 하나로 각각에 대해 노재인정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재인정조건] 

1. 재해성 원인으로 인한 요통

부상 등으로 인한 요통으로 다음의 ①, ②조건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킬
경우
① 허리의 부상 또는 그 부상의 원인이 된 급격한 힘의 작용이 근무중의 돌발적
인 상황으로 발생한 것임을 확실하게 인정 받을수 있어야 함

②허리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증시키거나 또는 요통의 기왕증·기초질환을 현
저히 악화시켰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

2. 재해성에 의하지 않은 요통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등 허리에 과도의 부담이 가는 일에 종사하
는 노동자에 발증한 요통으로 작업 상태와 작업 기 간 등으로 업 무가 원인
이 되어 발증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함
재해성에 의하지 않은 요통은 그 발증원인에 따라 다음의 2종류로 구분

하여 판단 됩니다. 

◇근육등 피로가원인인요통
다음과 같은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개월 이상) 종사하여 근육 등의 피로가
원인이 되어 발증한 요통은 노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 약20kg이상의 무거운 물건 혹은 중량이 다른 물품을 반복하여 중간허리의 자세로 취급하는
업무

• 매일 수시간 정도 허리를 아주 부자연한 자세로 유지하여 수행하는 업무

• 장시간 일어설 수 없이 같은 자세를 유지하여 수행하는 업무

• 허리에 아주 큰 진동을 받으면서 작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업무 

◇뼈의변화가원인인요통 
다음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에 상당기간(약 10년이상) 계속하여
종사함으로 뼈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증한 요통은 노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 약 30kg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노동시간의 3분의 1 정도 이상 취급하는 업무

• 약 20kg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노동시간의 절반정도 이상 취급하는 업무 

※ 뼈의 변화가 원인인 요통이 노재보상의 대상으로 인정 받으려면 그 변화가 「통상의
가령으로 인한 뼈의 변화 정도를 확실히 초과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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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상) 등 급부

노동자가 업무 또는 통근이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
려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이 「치유」※될 때까
지 요양 보상 급부(업무재해인 경우), 복수 사업 노동자 요양 급부
(복수 업무 원인 재해인 경우) 또는 요양 급부(통근재해인 경우)가
지급됩니다.

요양(보상) 등 급부에는 「요양 급부」와 「요양비용의 지급」이 있
습니다. 

•「요양급부」는 노재 병원이나 지정 의료기관·약국 등(이하 「지정 의려
료기관 등」)에서 무료로 치료나 약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현물 급부입
니다.

•「요양 비용의 지급」은 근처에 지정 의료기관 등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지
정 의료기관 등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그
요양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는 현물 급부입니다. 

급부의 대상이 되는 요양의 범위나 기갂은 어느 쪽도 동일합니다.
요양(보상) 등 급부는 치료비, 입원료, 이송비 등 통상 요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

포함되며 상병이 치유(증상 고정)될 때까지 실시됩니다.

◇ 「치유」란 
신체의 제기관·조직이 건강한 때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한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상병의 증상이 안정되어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1)를 실시해서 그
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2)(「증상고정」 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병의 증상이 투약·이학 요법 등의 치료에 의해 일시적인 회복이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 증상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라도 의료 효과가 기대할 수 없
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재 보험에서는 「치유」(증상 고정)라고 판단하며 요양(보상) 등
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란 노재 보험의 요양 범위(기본적으로는 건강
보험에 준거)로써 인정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실험 단계 또는 연구적 과정
에 있는 치료 방법은 여기에서 가리키는 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의료 효과를 기대할수 없게 된 상태」란 그 상병의 증상 회복·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급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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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부를청구하는경우 
요양을 받고 있는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경유해서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요양 보상
급부 및 복수 사업 노동자 요양 급부를 위한 요양 급부 청구서(양식 제5호) 또는 요양 급
부를 위한 요양 급부 청구서(양식 제16호의 3)를 제출해 주십시오. 

⚫요양비용을청구하는경우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요양 보상 급부 및 복수 사업 노동자 요양 급부를 위한 요
양 비용 청구서(양식 제7호) 또는 요양 급부를 위한 요양 비용 청구서(양식 제16호의 5)
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약국으로부터 약제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2) 또는 양식 제16호의 5(2)
를, 유도 접골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3) 또는 양식 제16호의 5(3)를, 
침술인 및 뜸치료사, 안마 맛사지 지압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4) 또
는 양식 제16호의 5(4)를, 방문간호 사업자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
(5) 또는 양식 제16의 5(5)를제출해 주십시오. 

⚫지정의료기관등을변경할때 

이미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이 귀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변경할 때에는 변경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경유해서 관
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요양 보상 급부 및 복수 사업 노동자 요양 급부를 위
한 요양 급부를 받는 지정병원 등(변경) 신고」(양식 제6호) 또는 「요양 급부를
위한 요양의 급부를 받는 지정병원 등 변경신고」(양식 제16호의 4)를 제출해 주
십시오.

※ 또한, 지정 의료기관 등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 분이 지
정 의료기관 등으로 변경할 때는 양식 제6호 및 양식 제16호의4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
니다. 양식 제5호 또는 양식 제16호의3을제출해 주십시오.

청구 수속

통원비에 대해서는 피재 노동자의 주거지 또는 근무처로부터 원칙적으로 2km 
(※1)의 통원이고 다음의 ①에서 ③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으
로 됩니다. 
① 동일지역내의 적절한 의료기관(※2)에 통원할 때.
② 동일 지역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내의 의료기관에
통원할 때(동일 지역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있어도 인접한 지역의 의료기관
이 통원하기 쉬운 때 등도 포함됩니다)

③ 동일 지역내 및 인접한 지역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벗어나 인접한 의료기관에 통원할 때. 

※1  편도 2km 미만이라도 통원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적절한 의료기관이란상병의 진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가리킵니다.

통원비에 대해서

요양의 급부에 대해서는 현물 급부이기 때문에 청구권의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양의 비용은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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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 등 급부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요양을 위해 노동할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 임금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휴업 보상 급부(업무 재해인 경우), 복수 사업 노동자 휴업 급부
(복수 업무 원인 재해인 경우) 또는 휴업 급부(통근재해인 경우)가
제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휴업 제4일째부터 휴업(보상) 등 급부와 휴업특별지급금
이 지급됩니다.

①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인해

② 노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③ 임금을 받고 있지 않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사업 노동자(한 사업장에서만 사용되는 노동자)의 경우
휴업 보상 급부, 휴업 급부 = (급부 기초 일액의 60%)×휴업 일수
휴업 특별 지급금 = (급부 기초 일액의 20%)×휴업 일수

• 복수 사업 노동자(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복수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노동자)의 경우
휴업(보상) 등 급부 = (복수 취업장의 급부 기초 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총액의 60%) 

      ×휴업 일수
휴업 특별 지급금 = (복수 취업장의 급부 기초 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총액의 20%) 

    ×휴업 일수

휴업 첫날부터 3일째까지를 대기 기간으로 정하며, 이 사이에는 업무 재해인 경우, 사업주가 노
동 기준법의 규정에 근거해 휴업 보상(1일당 평균 임금의 60%)을 하게 됩니다. 단, 복수 업무 원
인 재해·통근재해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보상 책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원을 위해 노동자가 소정 노동 시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노동할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액
에서 그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액을 공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급부의 내용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휴업 보상 급부·복수 사업 노동자 휴업 급부 지급
청구서」(양식 제8호) 또는 「휴업 급부 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6)을 제출해
주십시오.

청구수속

휴업(보상) 등 급부는 요양을 위해 노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않
는 날마다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다음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
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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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 등 연금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 개시후 1년 6개
월을 경과한 날 또는 그 날 이후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상병 보상 연금
(업무 재해인 경우), 복수 사업 노동자 상병 연금(복수 업무 원인 재해인
경우) 또는 상병 연금(통근 재해인 경우)이 지급됩니다.

(1)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낫지 않았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 정도가 상병 등급표의 상병 등급에
해당할 것

상병등급에 따라 상병(보상) 등연금, 상병특별 지급금 및상병 특별연금이 지급
됩니다.

급부내용

상병(보상) 등 연금의 지급·부지급의 결정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직권에 의
한 것으로 청구 수속은 필요하지 않지만 요양 개시후 1년 6개월을 경과해도 상병이
낫지 않은 때에는 그 후 1개월 이내에 「상병 상태 등에 관한 신고」(양식 제16호
의 2)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수속

상병등급 상병(보상) 등연금 상병특별지급금(일시금) 상병특별연금

제1급 기초 일액의 313일분 114만엔 산정 기초 일액의 313일분

제2급 〃    의 277일분 107만엔 〃       의 277일분

제3급 〃    의 245일분 100만엔 〃       의 245일분

상병(보상) 등 연금은 상기 (1), (2)의 지급조건에 해당하게 된 달의 다음달분 부터 지급되
며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6기에 각각의 이전 2개월분이 지불됩니다.

연금 지불월

※ 상병 등급이 제1급 또는 제2급인 흉복부 장기, 정신·신경 장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개호를 받고 있는 분은 개호(보상) 등 급부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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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등 급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이 나았을 때 신체
에 일정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 보상 급부(업무 재해인 경우), 복
수 사업 노동자 장해 급부(복수 업무 원인 재해인 경우) 또는 장해
급부 (통근 재해인 경우)가 지급됩니다.

잔존 장해가 장해 등급표에 설명된 장해 등급에 해당될 때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장해 등급 제1급에서 제7급에 해당될 때
장해(보상) 등 연금, 장해 특별 지급금, 장해 특별 연금

•장해 등급 제8급에서 제14급에 해당될 때
장해(보상) 등 일시금, 장해 특별 지급금, 장해 특별 일시금

급부내용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장해 보상 급부·복수 사업 노동자 장해 급부 지급
청구서」(양식 제10호) 또는 「장해급부지급청구서」(양식 제16호의 7)를 제출해
주십시오.

청구수속

장해(보상) 등 급부는 상병이 나은 날의 다음날 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효

장해등급 장해(보상) 등급부 장해특별지급금(※) 장해특별연금 장해특별일시금

제1급 연금 급부기초일액의 313일분 일시금 342만엔 연금 산정기초일액의 313일분

제2급 〃 〃        277일분 〃 320만엔 〃 〃        277일분

제3급 〃 〃        245일분 〃 300만엔 〃 〃        245일분

제4급 〃 〃        213일분 〃 264만엔 〃 〃        213일분

제5급 〃 〃        184일분 〃 225만엔 〃 〃        184일분

제6급 〃 〃        156일분 〃 192만엔 〃 〃        156일분

제7급 〃 〃        131일분 〃 159만엔 〃 〃        131일분

제8급 일시금 〃        503일분 〃 65만엔 일시금 산정기초일액의 503일분

제9급 〃 〃        391일분 〃 50만엔 〃 〃        391일분

제10급 〃 〃        302일분 〃 39만엔 〃 〃        302일분

제11급 〃 〃        223일분 〃 29만엔 〃 〃        223일분

제12급 〃 〃        156일분 〃 20만엔 〃 〃        156일분

제13급 〃 〃        101일분 〃 14만엔 〃 〃        101일분

제14급 〃 〃         56일분 〃 8만엔 〃 〃         56일분

※ 동일 재해에 의해 이미 상병 특별 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됩니다.
※ 장해등급이 제1급 혹은 제2급의 흉복부장기, 정신·신경 장해를 가진 분이 현재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호(보상) 등 급부를 수급할수 있습니다.(→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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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제1 장해등급표

장해 등급표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1급

해당 장해가
있는 기간 1
년당
급부 기초 일
액의 313일분

1 양눈을실명한자

2 음식씹기나언어기능을잃
어버린자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신경
에현저한장해를남겨서항상
개호를필요로하는자

4 흉복부장기기능에뚜렷한
장애가남아, 항상간병을필
요로하는사람

5 삭제

6 양쪽상지를팔꿈치관절이
상잃어버린자

7 양쪽상지를전혀쓸수없
는자

8 양쪽하지를무릎관절이상
잃어버린자

9 양쪽하지를전혀쓸수없
는자

제2급 동 277일분

1 한 눈을 실명하고 다른 눈
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양눈의 시력이 0.02 이하
로 된 자

2의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신경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
서 수시 개호를 필요로하는
자

2의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3 양쪽 상지를 손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4 양쪽 하지를 발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제3급 동 245일분

1 한눈이실명하고다른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된자

2 음식씹기나언어기능을잃
어버린자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
에현저한장해를남겨서종신
노무를할수없는자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
한장해를남겨서종신노무를
할수없는자

5 양손손가락전부를잃어버
린자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4급 동 213일분

1 양눈의시력이 0.06 이하로
된자

2 음식씹기나언어기능에현
저한장해를남긴자

3 양쪽귀의청력을전부잃어
버린자

4 하나의상지를팔꿈치관절

이상잃어버린자

5 하나의하지를무릎관절이
상잃어버린자

6 양손의손가락전부를사용
할수없는자

7 양발을리스프랑관절이상
잃어버린자

제5급 동 184일분

1의 1 한눈이실명하고다른
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자

1의 2 신경계통의기능또는

정신에현저한장해를남겨서
특히가벼운노무이외의노무
를할수없는자

1의 3 흉복부장기의기능에
현저한장해를남겨서특히가
벼운노무이외의노무를할수
없는자

2 하나의상지를팔관절이상
잃어버린자

3 하나의하지를발관절이상
잃어버린자

4 하나의상지를전혀쓸수
없는자

5 하나의하지를전혀쓸수
없는자

6 양발의발가락전부를잃어
버린자

제6급 동 156일분

1 양눈의시력이 0.1 하로된
자

2 음식씹기나언어기능에현
저한장해를남긴자

3 양귀의청력이귀에대지않
으면큰소리를알아들을수
없을정도로된자

3의 2 한귀의청력을전부잃
고다른귀의청력이 40센티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보통
의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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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된자

4 척추에현저한변형또는운
동장해를남긴자

5 하나의상지의 3대관절중
의 2관절을쓸수없는자

6 하나의하지 3대관절중의
2관절을쓸수없는자

7 한손의 5개손가락또는엄
지손가락을포함해 4개의손
가락을잃어버린자

제7급 동 131일분

1 한눈을실명하고다른눈의
시력이 0.6 이하로된자

2 양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이
야기를알아들을수없을정
도로된자

2의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
잃어버리고다른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
통의이야기를알아들을수
없을정도로된자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
에장해를남겨서가벼운노무
이외의노무를할수없는자

4 삭제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
를남겨서가벼운노무이외의
노무를할수없는자

6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
한 3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
가락이외의 4개의손가락을
잃은자

7 한손의 5개의손가락또는
엄지손가락을포함해 4개의
손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
자

8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
을잃어버린자

9 하나이상의상지의의관절
을남기고현저한운동장해를
남긴자

10 하나의하지에의관절을
남기고현저한운동장해를남
긴자

11 양발의발가락전부를사
용할수없게된자

12 외모에현저한추태를남
긴자

13 양쪽고환을잃어버린자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8급
급부 기초 일
액의 503일분

1 한쪽눈이실명되고또는한

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
자

2 척추에운동장해를남긴자

3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
해 2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
가락이외의 3개의손가락을
잃어버린자

4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
해 3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
가락이외의 4개의손가락을
사용할수없게된자

5 하나의하지를 5센티미터
이상단축한자

6 하나의상지 3대관절중의
1관절을사용할수없게된자

7 하나의하지 3대관절중의
1관절을사용할수없게된자

8 하나의상지에의관절을남
긴자

9 하나의하지에의관절을남
긴자

10 한다리의발가락전부를
잃어버린자

제9급 동 391일분

1 양눈의시력이 0.6 이하로
된자

2 한눈의시력이 0.06 이하로
된자

3 양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
는시야변상을남긴자

4 양눈의눈꺼풀에현저한결
손을남긴자

5 코가결손되고그기능에현
저한장해를남긴자

6 음식씹기및언어기능에장
해를남긴자

6의 2 양귀의청력이 1미터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이
야기소리를알아들을수없을
정도로된것

6의 3 한귀의청력이귀에대
지않으면큰소리를알아들을
수없을정도로되고다른귀
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
에서는보통의이야기소리를
알아듣기가곤란할정도로된
자

7 한귀의청력을전부잃어버
린자

7의 2 신경계통의기능또는
정신에장해를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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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되는 자

7의 3 흉복부장기의기능에
장해를 남기고 가능한 노무
가 상당한정도 제한되는자

8 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린 자

9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
함해 2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이외의 3개의 손가락
을 사용할수 없게 된 자

10 한 발의 제1 발가락을포
함해 2개 이상의 발가락을 모
두 사용할수 없게 된 자

11 한 발의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1의 2 외모에 상당 정도의
흉한 모습을 남긴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자

제10급 동 302일분

1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1의 2 정면을바라볼 때 복시
가 남는 자

2 음식 씹기 또는 언어 기능
에 장해를남기는 자

3 14개 이빨 이상에 대해 치
과 의치를가한 자

3의 2 양쪽 귀의 청력이 1미
터 이상의거리에서는 보통
의 이야기소리를 알아듣기
가 곤란할정도로 된 자

4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않으면 큰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된 자

5 삭제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이외의 2개의 손
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7 하나의 하지를 3센티미터
이상 단축한 자

8 한 발의 제1 발가락 또는
다른 4개의 발가락을 잃어버
린 자

9 하나의 상지 3대관절중의
1관절의기능에 현저한 장해
가 남는 자

10 하나의 하지 3대관절 중
의 1관절기능에 현저한 장해
가 남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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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급 동 223일분

1 양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 장해 또는 운동장해를
남긴 자

2 양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
동장해를 남긴 자

3 한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
손을 남긴 자

3의 2 치아 10개이상에 대
해 치과 의치를 가한 자

3의 3 양귀의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소
리를 알아 들을 수 없을 정도
로 된 자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
터 이상의거리에서는 보통
의 이야기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5 척추에 변형을 남긴 자

6 한 손의 검지 손가락, 중지
또는 환지를 잃어버린 자

7 삭제

8 한 발의 제1 발가락을 포함
해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쓸
수 없게 된 자

9 흉복부 장기 기능에장해를
남겨서 노무의 수행에 상당
한 정도의지장이 있는 자

제12급 동 156일분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
절 기능 장해 또는 운동 장해
를 남기는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 장해를 남기는 자

3 치아 7개 이상에 대해 치과
의치를 가한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을
결손 한 자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변형
을 남긴 자

6 한 상지의 3대관절중의 1
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자

7 한 하지의 3대관절중의 1
관절 기능에 장해를 남긴 자

8 장관골에 변형을 남긴 자

8의 2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자

9 한 손의 검지, 중지 또는 환
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0 한 발의 제2 발가락을잃
어 버린 자, 제2 발가락을 포
함해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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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을 잃어버린 자 또는
제3의 발가락 이외의 3개의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

11 한 발의 제1 발가락 또는
다른 4개의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
을 남긴 자

13 삭제

14 외형에 추한 형상을 남긴
자

제13급 동 101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남긴 자

2의 2 정면시이외에서 복시
를 남기는자

3 양눈의 눈꺼풀의 일부 에
결손을 남기거나 또는 눈썹
이 빠진 자

3의 2 치아 5개 이상에 대해
치과 치의를 가한 자

3의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자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자

6 삭제

7 삭제

8 한 하지를 1센티미터이상
단축한 자

9 한 발의 제 3 발가락 이하
하나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
은 자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13금 동 101일분

10 한 발의 제2 발가락을사
용할 수 없게 된 자, 제2 발가
락을 포함한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또는
제3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제14급 동 56일분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을 남기거나또는 눈썹
을 남긴 자

2 치아 3개 이상에 대해서 치
과 치의를가한 자

2의 2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소
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3 상지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
기의 흉터를 남긴 자

4 하지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
기의 흉터를 남긴 자

5 삭제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 이외
의 손가락뼈의 일부를잃은
자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 이외
의 손가락의원위지절간관
절을 굴신할 수가 없게 된 자

8 한 발의 제3 발가락 이하의
하나 또는 둘의 발가락을사
용 할 수 없게 된 자

9 국부에 신경 증상을 남긴
자

10 삭제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만국식시시력표에 따름.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정 시력에 대해서 측
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자란 엄지 손가락은 지절간 관절 그 외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 관절 이상을 잃은
자를 가리킨다.

3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손가락의 미절골의 절반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지절간 관절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 관절)에 현저한 운동 장해를 남기는 것을 가
리킨다.

4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란 그 전부를 잃어버린 것을 가리킨다.

5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란 제1 발가락은 미절골의 절반 이상 그 외의 발가락은 원위지절
간 관절 이상 잃은 자 또는 가운데 발가락 관절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제1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 관절)에 현저한 운동 장해를 남기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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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해 장해(보상) 등 연금을 사전지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해(보상) 등 연금사전지불일시금

장해(보상) 등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은 상병이 나은 날의 다음날 부터 2년을 경과하
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효

사전지불 일시금의 금액은 장해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액 가운데에서 희망하
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불 일시금이 지급되면 장해(보상) 등 연금은 각 월분의 금액(1년을 경과한
이후의 분은 법정 이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전지불 일시금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급부내용

장해등급 사전지불 일시금액

제1급 급부 기초 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1,200일분, 1,340일분

제2급 〃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1,190일분

제3급 〃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1,050일분

제4급 〃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920일분

제5급 〃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790일분

제6급 〃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670일분

제7급 〃 200일분, 400일분, 560일분

원칙상 장해(보상) 등 급부의 청구와 동시에 「장해 보상 연금·복수 사업 노동자
장해 연금·장해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 청구서」(연금 신청 양식 제10호)를 관할 노
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단 연금의 지급 결정의 통지가 있었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이면 장해(보상) 등
연금을 받은 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 등급에 해당
되는 최고한도 금액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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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등 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 등 연금과
장해(보상) 등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의 합계액이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일
정액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에 대해 장해 (보상) 등 연금 차액 일시금이 지급
됩니다.

장해(보상) 등 연금차액일시금

장해(보상) 등 연금 차액 일시금의 액수는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아래의
일정 액으로 부터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 등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의 합계액을 차
감한 액수입니다.
장해특별연금에 관해서도 장해(보상) 등 연금과 동일하게 차액 일시금 제도가 있
습니다.

급부내용

장해등급 장해(보상) 등 연금 차액 일시금 장해특별연금 차액 일시금

제1급 급부 기초 일액의 1,340일분 산정 기초 일액의 1,340일분

제2급 〃 1,190일분 〃 1,190일분

제3급 〃 1,050일분 〃 1,050일분

제4급 〃 920일분 〃 920일분

제5급 〃 790일분 〃 790일분

제6급 〃 670일분 〃 670일분

제7급 〃 560일분 〃 560일분

⚫ 장해(보상) 등연금차액일시금의지급을받을수있는유족 

장해(보상) 등 연금차액 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의 (1) 또는 
(2)에 게재된 유족이고 지급을 받는 순위는 다음의 (1), (2)의 순서[유족 중에서는
각각 (1), (2)에 게재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노동자의 사망 당시 그 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던 자를 포함. (2)도 동일함.), 
자식,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2)(1)에 해당 하지 않는 배우자, 자식,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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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복수 사업 노동자 장해 연금
차액 일시금·장해 연금 차액 일시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37호의 2)를 제출해
주십시오. 청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청구수속

이러한 경우는 첨부서류

반드시 첨부할 서류
호적 등본 또는 초본 등의 청구인과 사망한
노동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
한 서류

사망 노동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
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에필요한첨부자료

장해(보상) 등 연금 차액 일시금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망한 후의 다음날 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효

※그 외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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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등 급부
상제료 등(상제급부)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 유족(보상) 등 급부가 지급 됩니다.
또한 상제를 행한 자에게 상제료 등(상제 급부)이 지급 됩니다.

유족(보상) 등 급부에는 「유족(보상) 등 연금」과 「유족(보상) 등 일시금」
의 2종류가 있습니다.

유족(보상) 등 연금

유족(보상) 등 연금은 수급하는 자격을 가진 유족(수급자격자)중 최우선 순위자
(수급권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

유족(보상) 등 연금의 수급자격자로 되는 자는 노동자의 사망 당시 그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식·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이지만 아내 이외의 유족
에 관해서는 노동자의 사망 당시 일정의 고령 또는 연소, 또는 일정의 장해 상태에 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사망 당시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 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고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의 일부를 유지하고 있으면 충분하고 소위 맞벌이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급권자로 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내 또는 60세 이상이 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남편

②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31일까지의 사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자식

③ 60세 이상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부모

④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31일까지의 사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손자녀

⑤ 60세 이상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조부모

⑥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31일까지의 사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일정 장해가 있는 형제자매

⑦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편

⑧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모

⑨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부모

⑩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일정의 장해라는 것은 장해 등급 제5급 이상의 신체 장해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던 자도 포함
됩니다. 또한 노동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식은 태어난 때 부터 수급자격자로 됩니다.

※ 최우선순위자가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수급권을 잃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수급권자로 됩니다.

※ ⑦~⑩의 55세 이상 60세미만의 남편·부모·조부모·형제자매는 수급권자로 되어도 60세가 되
기까지는 연금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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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수 등에 따라 유족(보상) 등 연금, 유족특별 지급금 및 유족특별 연금이 지급
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액수를 등분한 금액수가 각각 수급
권자가 받는 금액수가 됩니다.

유족수 유족(보상) 등연금 유족특별지급금(일시금) 유족특별연금

1인
급부기초 일액의 153일분(단 55세이상의
아내또는 일정의 장해상태에 있는아내의
경우는 급부 기초일액의 175일분)

300만엔

산정기초 일액의 153일분(단 55세이상
의아내또는 일정의 장해상태에 있는 아
내의경우는 산정기초일액의 175일분)

2인 급부기초 일액의 201일분 산정기초 일액의 201일분

3인 〃            223일분 〃            223일분

4인이상 〃            245일분 〃            245일분

⚫ 제출에필요한첨부서류※그 외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보상) 등 연금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망한 후의 다음날 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효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유족 보상 연금·복수 사업 노동자 유족 연금 지급 청
구서(양식 제12호) 또는 유족 연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 8)를 제출해 주세요.

또한 특별 지급금의 지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유족(보상) 등 급부의 청구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유족(보상) 등 급부와 동일 양식입니다.

청구수속

급부내용

이러한 경우는 첨부서류

반드시 첨부해야할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사조서 또는 이러한 것들의 기재 사
항 증명서 등 노동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날짜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호적 등본, 초본 등 청구인 및 다른 수급 자격자와 사망 노동자와
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청구인 및 다른 수급자격자가 사망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청구인 또는 다른 수급자격자가 사망 노동자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의 사정에 있던 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인 및 다른 수급자격자 중 일정의 장해 상태에 있음에 의해
수급 자격자로 된 자가 있는 경우

진단서 등 노동자의 사망시부터 계속해서 당해 장해의 상태에 있
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수급자격자중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내가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진단서 등 노동자의 사망시 이후 장해의 상태에 있던 것 및 그 장
해의 상태가 생김 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때를 증명하는 것이 가
능한 서류

동일의 사유로 유족 후생 연금, 유족 기초 연금, 과부 연금등이 지
급되는 경우

지급액을 증명하는 서류



28

(1) 유족(보상) 등 일시금이지급되는경우 

다음 중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노동자의 사망 당시 유족(보상) 등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② 유족(보상) 등 연금의 수급권자가 최후순위자까지 모두 권리를 잃은 때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전원에 대해서 지불된 연금액 및 유족(보상) 등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액(P30)
의 합계액이 급부 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되지 않는 경우

(2) 수급권자

유족(보상) 등 일시금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자 가운데 최우선순위 에 있는
자(②③에 대해서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서로 동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전원이 그 수급권자로 됩니다. 
① 배우자

② 노동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③ 그 외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④ 형제자매 

유족(보상) 등 일시금

상기 (1)의①인경우 

급부 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지급 됩니다.
또한 유족특별지급금으로 300만엔이 지급되는 외에 유족특별 일시금으로 산
정 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지급됩니다. 

상기 (1)의②인경우 

급부기초 일액의 1,000일분으로부터 이미 지급 된 유족(보상) 등 연금 등의 합
계액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수급권자가 있는 유족 전원에 대해 지불 된 유족특별 연금의 합계액이 산정기
초 일액의 1,000일분에 미달 했을 때는 유족특별 일시금으로 산정기초 일액의
1,000일분과 그 합계액과의 차액이 지급 됩니다.(유족 특별 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부내용



29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유족 보상 일시금·복수 사업 노동자 유족 일시금 지
급 청구서(양식 제15호) 또는 유족 일시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 9)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 지급금의 지급신청은 원칙적으로 유족(보상) 등 일시금의 청구와 동시
에 이루어집니다. 양식은 유족(보상) 등 일시금과 동일한 양식입니다.

청구수속

이러한경우는 첨부서류

사망 노동자와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등한 사정에 있었던 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 노동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노동자의 사망 당시 유족(보상) 등 연금을 받을 수 있
는 유족이 없는 경우

a 사망 진단서,사체 검 안서, 검사 조서 또는
그 기재사항 증명서 등 노동자의 사망 사
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 호적 등본, 초본 등 청구인과 사망한 노동
자 간의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족(보상) 등 연금의 수급권자가 최후 순위자까지 모
두 권리를 잃은 때에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전원에 대
해서 지불된 연금액 및 유족(보상) 등 연금 사전지불
일금액의 합계액이 급부 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되
지 않는 경우

상기 b의 서류

⚫ 제출시에필요한첨부서류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보상) 등 일시금은 유족(보상) 등 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재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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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에 한해 유족(보상) 등 연금을 사전지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간년 정지에 의해 연금 지급이 정지된 분도 사전지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족(보상) 등 연금사전지불일시금

사전지불 일시금의 액수는 급부 기초 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
일분, 1,000일 분 중에서 희망하는 액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지불 일시금이 지급되면 유족(보상) 등 연금은 각 월분의 금액(1년 지
난 후의 분은 법정 이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전지불 일시금의 금액에 도
달할 때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급부내용

원칙적으로 유족(보상) 등 연금의 청구와 동시에 유족 보상 연금·복수 사업 노동
자 유족 연금·유족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 청구서(연금 신청양식 제1호)를 관할 노
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단 연금의 지급 결정 통지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이면 유족(보상) 
등 연금을 받은 뒤에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액의
1,000일분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범위내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수속

유족(보상) 등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망한 후의 다음날 부
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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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유족 보상 연금·복수 사업 노동자 유족 연금·유족 연
금 전급 등 청구서(양식 제13호)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유족 특별 연금의 지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실시 됩니다. 양식은 전급
등 청구서와 동일합니다.

청구수속

이러한경우는 첨부서류

반드시 첨부할 것
호적 등본, 초본 등 청구인 및 다른 수급 자격자
와 사망 노동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청구인 및 청구인과 생게를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수급 자격자 가운데 일정 장해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수급자격자가 되는 자가 있는 경우

진단서 등 노동자의 사망시로부터 계속해서 해당
장해 상태에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격자 가운데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에필요한첨부서류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보상) 등 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이유에 의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이 연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1) 사망했을때
(2)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등한 사정에 있는 경우를
포함)했을 경우

(3) 직계 혈족 또는 직계 혼족 이외인 자의 양자(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양자
결연 관계와 동등한 사정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된 경우

(4) 이연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했을때
(5) 자식,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8세가 된 날 이후의 첫 3월31일이 종
료했을때(노동자의 사망 시로부터 계속해서 일정 장해 상태에 있는 때를 제외)

(6) 일정 장해 상태에 있는 남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
서는 그 사정이 없어졌을 때

유족(보상) 등 연금의수급권자가바뀌는경우(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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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료 등(상제급부)의 지급대상이 되는 분은 반드시 유족이 아니라도 되지만 통
상은 상제를 실시함에 적합한 유족이 해당됩니다.

또한 상제를 진행할 유족이 없고 사제로써 사망 노동자의 회사에서 상제를 실시
할 경우에는 상제료 등(상제급부)는 그 회사에 대해 지급되게 됩니다.

상제료등(상제급부)

상제료 등(상제급부)의 금액은 315,000엔에 급부 기초 일액의 30일분을 가한 금
액입니다.

이 금액이 급부 기초 일액의 60일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액의 60
일분이 지급액으로 됩니다.

청구내용

⚫ 청구에필요한첨부서류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또는 그 기재사항 증명서 등 노동자의 사
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나 유족(보상) 등 급부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첨부하여 있는 경우에는 필
요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상제료 또는 복수 사업 노동자 상제 급부 청구서 (양
식 제16호) 또는 상제 급부 청구서(양식 제16호의 1)를 제출해 주십시오.

청구수속

상제료 등(상제 급부)는 피재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되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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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분의 구체적인장해 상태

상시 개호

① 정신신경·흉복부 장기에 장해를 남기고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분(장해 등급 제1급 3·4호, 상병 등급 제 1급 1·2호） 

 • 양눈을 실명, 장해나 상병 등급 제1급·제2급의 장해를 가진 분 

• 양쪽 상지나 하지를 잃어버렸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분

등 ①과 같은 정도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분

수시 개호

① 정신신경·흉복부 장기에 장해를 남기고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분(장해 등급 제2급 2호의 2·2호의 3, 상병 등급 제2급 1·2호）

② 장해 등급 제 1급 또는 상병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분으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닌 분

개호(보상) 등 급부

장해(보상) 등 연금 또는 상병(보상) 등 연금의 제1급인 분 모두와
제2급의 정신신경·흉복부 장기의 장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현재 개
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개호 보상 급부(업무 재해인 경우), 복수 사업
노동자 개호 급부(복수 업무 원인 재해인 경우) 또는 개호 급부(통근
재해인 경우)가 지급됩니다.

1 일정장해상태에해당할것 

개호(보상) 등 급부는 장해 상태에 따라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와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구분됩니다. 상시 개호 또는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해의 상태
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조건

2 현재개호를받고있을것 

민간의 유료 개호 서비스 등이나 친족 또는 친구·지인에 의해 현재 개호를 받고 있음이
필요. 

3 병원또는진료소에입원하고있지않을것 

4 노인보건시설, 장해자지원시설(생활개호를받고있는경우에한함), 특별
요양노인홈또는원자폭탄피해자특별양호홈에입소하고있지않을것 

이들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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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상) 등 급부의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월 1일현재) 

(1) 상시개호인경우
①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호 비용으로써 지출
한 금액(상한 177,950엔) 

②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것과 동시에
a.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써 81,290엔이 지급됩니다. 

b.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81,290엔을 밑도는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
81,290엔이 지급됩니다. 

c.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81,290엔을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지급됩니
다.(상한 177,950엔) 

(2) 수시개호인경우
①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호 비용으로써
지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상한 88,980엔) 

②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것과 동시에
a.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써 40,600엔이 지급됩니다. 

b.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40,600엔을 밑도는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
40,600엔이 지급됩니다. 

c.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40,600엔을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지급됩니
다.(상한 88,980엔)

⚫월 도중부터 개호를 개시한 경우 

① 개호 비용을 지불해서 개호를 받은 경우 상한액의 범위에서 개호 비용이 지
급됩니다.

② 개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친족 등으로부터 개호를 받은 경우는 해당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10월 도중부터 친족 등으로부터 개호를 받기 시작한 경우

급부내용

※청구서의 「청구대상 년월」란에는 개호를 시작한 월(이 예에서는 10월분)에 대해서도 기입 해 주세요.

개호개시 ○년 10월 ○년 11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률 정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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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상) 등 급부를 청구할 때에는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개호 보상 급부
·복수 사업 노동자 개호 급부·개호 급부 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 2의 2)를 제출해
주십시오.

청구수속

이러한경우는 해당하는분의구체적인장해상태

반드시 첨부할 것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진단서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경우
비용을 지출해서 개호를 받은 일수 및 비용액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에필요한첨부서류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호(보상) 등 급부는 개호를 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
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효

상병(보상) 등 연금의 수급자 및 장해 등급 제1급 3호·4호 또는 제2급 2호의 2·2
호의 3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2회째 이후의 개호(보상) 등 급부를 청구할 때에도 진단서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개호(보상) 등 급부의 청구는 1개월을 단위로 해서 실시하지만 3개
월분을 함께 청구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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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상 급부및 복수사업 노동자요양 급부를위한 요양급부
청구서(양식제5호)

2. 요양보상 급부및 복수사업 노동자요양 급부를위한 요양비용
청구서(양식제7호)

3. 휴업보상 급부·복수사업노동자휴업급부 지급청구서
(양식제8호)

4. 장해보상 급부·복수사업노동자장해급부 지급청구서
(양식제10호)

5. 유족보상 연금·복수사업노동자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양식제12호)

6. 유족보상 일시금·복수사업노동자유족일시금지급 청구서
(양식제15호)

7. 상제료또는 복수사업 노동자상제 급부청구서(양식제16호)

8. 개호보상 급부·복수사업노동자개호급부 지급청구서
(양식제16호의2의2)

각종 청구서의 기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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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자신이기입
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보상 보험 번호

출생일 부상일자

이름

주소

우편번호

직업종류

사고발생원인과 상대

※사업주증명란

우편번호

주소

이름

신청인의

상기에 의해요양보상급부
요양의 급부를 청구합니다.

병의 이름

전화

나이

부상일자

오전

오후

장소

이름

요양보상급부및복수사업노동자요양급부를위한요양급부청구서(양식제5호)

(기재예)

통근재해의경우는 양식
제16호의3

남성은 「1」, 
여성은 「3」을
기입해 주세요

성명을 가타카나로 1칸
띄워서 기입해 주세요

이름(가타카나)

불명확한 경우는
사업장에 기입을
의뢰해 주세요

연호, 년, 월의 순서로
기재해 주세요
연호: 쇼와는 5입니다. 
헤이세이는 7입니다. 
레이와는 9입니다.

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 직명, 성명을
기입해 주세요. 해당자가
없으면 재해 발생 보고를
받은 사업장 사람의 직명, 
성명을 기입해 주세요.

①어디서
②어떠한 상황에
③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④무엇이 원인으로
⑤어떠한 재해가
발생했는가를명확히
해주세요.

※회사로부터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제출처 감독서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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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이자동시에 특별 가입한
경우에기입해 주세요.

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 
「有」에○를 치고, 사업장
수를 기입해 주세요.



39

근로자 보상 보험 번호

생일 부상날짜

이름

주소

우편번호

의료기관기재란

나이

은행이름

지점이름

예금주

사업주증명란

※두번째부터의 청구로이직후의 경우에는기입 할필요가없습니다.

요양 내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실제 진료 일수 일

상병부위및
상병명

상병 경과의
개요

년 월 일치료(증상고정) 계속중전의중지
사망

요양 내역 및금액(내역은 뒷면)

간호비용

이송비용

요양급부를 받지 않았던이유
요양필요비용의 급부

신청날짜

신청인의

노동기준감독서장 님

청구인자신이기입
하는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이기입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회사로부터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제출처 감독서에 상담해 주세요.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진료담당자이름

이름

소재지

년원일
⑨때기재하신 (イ) (ロ) (ハ) 및 (ニ)에기재되어있음을증명합니다.

병원
또는
진료소

계좌번호

계좌소ㅓ유자의 전체이름

예금의 종류

통근재해의경우는 양식
제16호의 5(1)

남성은 「1」, 
여성은 「3」을
기입해 주세요

성명을 가타카나로 1칸
띄워서 기입해 주세요

불명확한 경우는 사업장에
기입을 의뢰해 주세요

연호, 년, 월의 순서로
기재해 주세요
연호: 쇼와는 5입니다. 
헤이세이는 7입니다. 
레이와는 9입니다.

⑯⑰⑱⑲ 및 왼쪽의 은행이름, 
계좌 명의인 칸은 신규 계좌를
신청할 경우 또는 신고한 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만 기입 해 주세요.

요양보상급부및복수사업노동자요양급부를위한요양비용청구서(양식제7호)

(앞면)(기재예)

보통의 경우는 「1」, 
당좌의 경우는
「3」을 기재해
주세요

의
사
또
는
치
과
의
사
등
의
증
명

상기 이외의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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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직명, 성명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자가
없으면 재해 발생 보고를
받은 사업장 사람의 직명, 
성명을 기입해 주세요.

①어디서
②어떠한 상황에
③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④무엇이원인으로
⑤어떠한재해가
발생했는가를명확히
해주세요.

노동자의 소속 사업장
명칭·소재지 오전

오후

부상 또는 발병시각

이름

직명

재해 원인및발생 상황

초진

재진

지도

재택

투약

왕진

주사

처치

수술마취

검사

화상진단

기타

입원

소계 ①

외래진료비
계속관리가산

외래관리가산

휴일

심야

시간외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units

× 회

units

× 회

× 회

회

units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야간
긴급·심야

재택환자방문진료

기타

약제

내복약제

조제

돈복약제
외용약제

조제

처방

마약·독

기조
피하근육내

정맥내

기타

약제

약제

약제

약제

처방전

약제 입원일자

입원기본비·가산병·진·의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특정입원료·기타
합계금액
① + ②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초진
재진

지도

기타

식사(기준 )
엔 일간

엔 일간
엔 일간

소계

개요

시간외·휴일·심야

의료기관기재란
(의료내용및금액을
기재해주세요.)

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이자 동시에 특별
가입한 경우에 기입해
주세요.

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 「有」에○를 치고, 
사업장 수를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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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자신이기입
하는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이기입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회사로부터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제출처 감독서에 상담해 주세요.

통근재해의경우는
양식 제16호의6

남성은「1」, 
여성은「3」을
기입해 주세요

성명을 가타카나로 1칸 띄워서
기입해 주세요

연호, 년, 월의 순서로
기재해 주세요
연호: 쇼와는 5입니다. 
헤이세이는 7입니다. 
레이와는 9입니다.

의료기관기입란

근로자 보상 보험 번호

이름

주소우편번호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이름

지점 이름

계좌 명의인

사업주증명란
※두번째부터의 청구로 이직후의 경우에는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쫘번호

계좌소유자의 이름(가타카나)

요양을 위해노동을 할수 없었던 기간

신청날짜

신청인의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년월일 병원
혹은
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진료담당자 이름

요양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실제진료일수 일

요양현황 년 월 일 치유(증상 고정) 사망          전의       중지 계속중

요양을 위해 노동할수 없었음이 인정된 기간

12에 대해 28부터 31까지의 기재한사항이 틀림없음을증명합니다.

상병의 부위및 상병명

생일

부상또는 발병날짜

보통의 경우는 「1」, 
당좌의 경우는
「3」을 기재해
주세요

㉓㉔㉕㉖ 및 왼쪽의 은행이름, 
계좌 명의인 칸은 신규 계좌를
신청할 경우 또는 신고한 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만 기입 해 주세요.

요양 때문에 노동할
수 없었던 기간(⑲) 
과 그중 임금을
받지 못한
일수(⑳)를기입해
주세요.

불명확한 경우는 사업장에
기입을 의뢰해 주세요

휴업보상급부·복수사업노동자휴업급부지급청구서(양식제8호) 기재예

예금 종류

상병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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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이자 동시에 특별
가입한 경우에 기입해
주세요.

복수 사업장에취업 중인
경우, 「有」에 ○를 치고, 
사업장 수를 기입해
주세요. 여기에 기입된
사업장별로양식
제8호(통근재해의경우는
양식 제16호의6) 별지1 
및 별지3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상병에 대해 후생
연금 보험 등의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기입해 주세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때의 작업 내용, 상황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⑦과 초진일과 재해
발생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날 소정 노동 시간 내에
통원했는지, ⑦과
초진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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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의경우는
양식 제16호의7

남성은 「男」, 
여성은 「女」에
○를 해 주세요

불명확한 경우는
사업장에 기입을
의뢰해주세요

장해보상급부·복수사업노동자장해급부지급청구서(양식제10호) 기재예

청구인자신이기입
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이름

주소

생일

이름(가타카나)

주소(가타카나)근로자보상보험번호

W
o
r
k
e
r
’
s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개인 연금번호

연금 종류

E
m
p
l
o
y
e
e
s
’
 
p
e
n
s
i
o
n
 
i
n
s
u
r
a
n
c
e
 
e
t
c
.

부상 또는발병날짜

상병을치유한 날짜

평균임금

피보험자 자격 취득년월일

장해등급

지급된 연금액

지급되기 시작한 년월일

기초연금번호 및 후생연금 등 연금증서의 연금코드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부위
및상태

지점 이름
금융기관의
이름

통장 기호번호

우체국 코드(가타카나)

우체국 통장 이름

주소

예금통장 기호번호

신청날짜 신청인의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름

주소

지점 이름
계좌번호

계좌 명의인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우체국 이름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우체국 이름

첨부서류 그 외의 자료명

사업주증명란

재해가 발생한 장소, 그
당시의 작업 내용, 
상황을 명확하게해
주세요.

동일한 상병에 관해
후생 연금 보험 등의
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만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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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이자 동시에
특별 가입한 경우에
기입해 주세요.

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 「有」에○를 치고, 
사업장 수를 기입해 주세요. 
여기에 기입된 사업장별로
양식 제8호(통근재해의
경우는 양식 제16호의6) 
별지1 및 별지3의작성이
필요합니다.
단, 이미 휴업(보상) 등
급부 청구 시에 별지1 및
별지3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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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의경우는
양식 제16호의8 남성은 「男」, 

여성은 「女」에
○를 해 주세요

불명확한 경우는
사업장에 기입을
의뢰해 주세요

유족보상연금·복수사업노동자유족연금지급청구서(양식제12호) 기재예

청구인자신이기입
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장소, 그
당시의 작업 내용, 상황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동일한상병에
관해 후생 연금
보험 등의 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만기입해
주세요.

이름

나이

이름(가타카나)

근로자 보상 보험 번호

W
o
r
k
e
r
’
s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부상또는발병 날짜

사망 날짜

평균임금

Date to have been provided

신청날짜

주소

입금을희망하는 은행등의이름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우체국 이름

첨부서류 그외의 자료명

사업주증명란

직업 종류

특별급여의
총액(연액)

이름

이름
R
e
la

tio
n
 w

ith
 th

e
 

re
c
e
ip

t o
f e

m
p
lo

y
e
e
 

p
e
n
sio

n
 in

su
ra

n
c
e
 

e
tc

.

생일

생일

주소

주소

금융기관의 이름

우체국통장 이름

주소
이름

지점이름

통장 기호번호

예금통장 기호번호

우편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좌 명의인지점이름이름

신청인의

청구인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장해
유무를 기재해
주세요.

청구인이외에
유가족보상
연금 또는 복수
사업 노동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을기입해
주세요.

사망 노동자의 후년등 연금 증서의 기초 연금
번호·연금 코드

사망 근로자의 피보험자자격 취득
년월일 년월 일

관할 연금 사무소등
후생 등의 연금증서 기초 연금 번호·연금
코드(복수 코드가있는 경우는 하단에 기재)

해당 사망에 관해지급된 연금 종류

지급된 연금 액

엔 년월일

지급이 결정된 년월 일

사망
노동자와의
관계

장해의유무

사망
노동자와의
관계

장해의유무

장해가 있는 경
우는 「ある」, 
없는 경우는
「ない」에○
표시를 해 주세
요

청구인과 생계
를 같이 하고
있었는가?

동일한 경우는
「いる」, 다른
경우는 「いな
い」에 ○을 해
주세요

신
청
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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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이자 동시
에 특별 가입한 경우
에 기입해 주세요.

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 「有」에○를 치고, 
사업장 수를 기입해주세
요. 여기에 기입된 사업장
별로 양식 제8호(통근재해
의 경우는 양식 제16호의
6) 별지1 및 별지3의 작성
이 필요합니다.
단, 이미 휴업(보상) 등 급
부 청구 시에 별지1 및 별
지3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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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복수사업노동자유족일시금지급청구서(양식제15호) 기재예

통근재해의경우는
양식 제16호의9

남성은 「男」, 
여성은 「女」에
○를 해 주세요

불명확한 경우는
사업장에 기입을
의뢰해 주세요

청구인자신이기입
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이름

생일

이름(가타카나)

근로자보상보험번호

사
망
노
동
자
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신
청
인
의

부상또는발병날짜

사망날짜

평균임금

특별급여의 총액(연액)

이름 주소

사망노동자와의
관계

출생일

신청날짜
신청인의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름

주소

지점 이름

계좌번호

계좌명의인

입금을희망하는 금융기관 이름

첨부서류 그 외의 자료명

사업주증명란

재해가 발생한
장소, 그 당시의
작업 내용, 상황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자와의관계, 
장해 유무를
기재해주세요.

직업 종류

나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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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이자 동시에 특별
가입한 경우에 기입해
주세요.

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 「有」에 ○를 치고, 
사업장 수를 기입해
주세요. 여기에 기입된
사업장별로양식
제8호(통근재해의경우는
양식 제16호의6) 별지1 
및 별지3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단, 이미 휴업(보상) 등
급부 청구 시에 별지1 및
별지3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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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의경우는
양식 제16호의10

남성은 「男」, 
여성은 「女」에
○를 해 주세요

청구인자신이기입
하는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장소, 
그 당시의 작업 내용, 
상황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사업주증명란

부상 또는 발병 날짜

이름(가타카나)

사
망
노
동
자
의

신
청
인
의

상제료또는복수사업노동자상제급부청구서(양식제16호) 기재예

근로자 보상 보험 번호

재해 원인 및 발생 상황

주소

사망 노동자와의 관계

이름(가타카나)

생일

직업 종류

주소

첨부서류 그 외의 자료명

신청날짜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좌명의인
지점이름이름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이름

나이

사망 년 월 일

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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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에 취업 중인
경우, 「有」에 ○를 치고, 
사업장 수를 기입해
주세요. 여기에 기입된
사업장별로양식
제8호(통근재해의경우는
양식 제16호의6) 별지1 
및 별지3의작성이
필요합니다.
단, 이미 휴업(보상) 등
급부 청구 시에 별지1 및
별지3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수 사업장에취업 중인
경우이자 동시에 특별
가입한 경우에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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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상) 등급부지급청구서(양식제16호의2의2) 기재예

연금 증서 번호

노
동
자
의

이름(가타카나)

이름 주소

생일

수급 중인
노재연금의 종류

신청대상 년월 날짜 개호에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이름 지점 이름 계자 명의인

계좌번호예금의
종류

계좌 서유자의 이름(가타카나)

계좌 소유자의 이름(가타카나)

주소

사택
시설등

이름 생일 관계

개호기간

개
호
에
종
사
한
사
람

첨부할 서류
우편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전화번호이름주소

개호를 받은 분에게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받으세요

개호사실에관한 신고

구분

Name

청구할 보험 급부에 ○ 표시를
하거나, 청구하지 않은 보험
급부를 ─로 지워주세요.

<예> 업무 재해·복수 업무
요인 재해의 경우,
介護補償給付及び複数事業労
働者介護給付에○ 표시를
하거나 개호 급부를 ─로 지움.

연호, 년, 월의 순서
로 기재해 주세요
연호: 헤이세이는 7
입니다. 레이와는 9
입니다.

연금증서를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증서의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우측란 및
30~33까지의란은
계쫘를 새롭게
신고하는 경우 또는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만 기입해 주세요

주거지에서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イ」에, 시설 등
에서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ロ」
에 ○을 해주세요.

귀하에 대해서 개호를
한 사람에 관하여 성명, 
생년월일, 관계, 
개호기간, (개호를한
최초일과최후일) 및
개호를 한 일수를
기입해 주세요.
구분히 「ハ」,
「ニ」의 경우에
관하여는 성명, 
생년월일, 관계의
기입은 불필요합니다.

비용을 지출해서
개호를 받은 일수를
기입해 주세요.

개호하고있는 자가
친족의경누는
「イ」, 친구·지인의
경우는「ロ」, 
간호사·가정부의
경우는「ハ」, 
시설직원의경우는
「ニ」에 ○을
해주세요.

Check the type of 
pension being 
received and note 
the class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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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급부의 청구 양식 종류 및 제출처

급부의 종류
업무재해통
근재해별 청구서의 명칭 양식 번호 제출처

요양(보상) 등 급부

업무 재해
및 복수 업
무 원인 재
해

요양 보상 급부 및 복수 사업 노동
자 요양 급부를 위한 급부 신청서

5호
병원이나 약국 등을
거쳐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서장
통근 재해

요양 보상 급부를 위한
급부 신청서

16호의3

업무 재해
및 복수 업
무 원인 재
해

요양 보상 급부 및 복수 사업 노동
자 요양 급부를 위한 급부 신청서

7호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서장

통근 재해
요양 보상 급부를 위한

급부 신청서
16호의5

휴업(보상) 등 급부

업무 재해
및 복수 업
무 원인 재
해

휴업 보상 급부·복수 사업 노동자
휴업 급부 지급 신청서

8호

통근 재해 휴업 급부 지급 신청서 16호의6

장해(보상) 등 급부

업무 재해
및 복수 업
무 원인 재
해

장해 보상 급부·복수 사업 노동자
장해 급부 지급 신청서

10호

통근 재해 장해 급부 지급 신청서 16호의7

유족(보상) 등 급부

업무 재해
및 복수 업
무 원인 재
해

유족 보상 연금·복수 사업 노동자
유족 연금 지급 신청서

12호

통근 재해 유족 연금 지급 신청서 16호의8

업무 재해
및 복수 업
무 원인 재
해

유족 보상 일시금·복수 사업
노동자 유족 일시금 지급 신청서

15호

통근 재해 유족 일시금 지급 신청서 16호의9

상제료 등
(상제 급부)

업무 재해
및 복수 업
무 원인 재
해

상제료 또는 복수 사업 노동자
상제 급부 신청서

16호

통근 재해 상제 급부 신청서 16호의10

개호(보상) 등 급부
개호 보상 급부·복수 사업 노동자
개호 급부·개호 급부 지급 신청서

16호의2의
2

(R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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